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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 재판 는 재판   견 로 중등학  공무원  치단1. 2020. 4. 23. 6:3 , 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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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공무원   항  공무원 가운  중등   항  원2 2 2 · 19 1

 그  치단체  결 에 여하거나 에 가 할 수 없다  헌 에 다.’ 

는 결  고하 다. 헌[ ] 에 하여는  항  헌 에 지 않는다는 재판  

애 재판  애 재판   견  다, , . 

청  내지  심판청  각하하 다 각하2. 7 9 . [ ]

중등학  공무원  당  결 에 여하거나 에 가 하는 행  지한 3. ·

당   항 단   본문 중 가공무원   항  공무원 22 1 1 2 2 2

가운  중등   항  원에 한   가공무원   항 · 19 1 65 1

중 가공무원   항  공무원 가운  중등   항‘ 2 2 2 · 19 1

 원  당  결 에 여하거나 에 가 할 수 없다  헌 에 지 않는.’ 

다는 결  고하 다 각 에 하여는  항  헌 에 다는 재판  . [ ] 

태 재판  재판  미  견  다, , .

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═

2020. 4. 23.

헌 재판  공보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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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개요

청  내지  고등학  사  어 공립학 에  근1 6 2018. 3. 1. ○ 

하고 고 청   등학  사  어 공립학 에  , 7 1990. 3. 1. 

근 하고 청   고등학  사  어 공립학, 8 1990. 3. 1. 

에  근 하고 고 청  는 고등학  사  어 , 9 1996. 3. 1. 

사립학 에  근 하고 다.

○ 청 들  당   항 단   본    가공 원   22 1 1 ‘ 2

항 에 규  공 원 에 한    항 단   2 2 ’ 22 1 2

 사립학  원 에 한 가공 원   항  가공 원‘ ’ , 65 1 ‘

  항 에 규  공 원 에 한  청 들  당2 2 2 ’

립  가   등  해한다고 주 하   사건 헌2018. 5. 29. 

원심  청 하 다.

심판대상

○  사건 심 상  당   개  것(2013. 12. 30. 12150 ) 

 항 단   본   가공 원   항  공22 1 1 2 2 2

원 가운  등   항  원에 한 하 당 항· 19 1 ( ‘ ’

라 한다  가공 원   개  것) (2008. 3. 28. 8996 ) 65

 항  가공 원   항  공 원 가운  등1 2 2 2 ·

  항  원에 한 하 가공 원 항 라 한다  19 1 ( ‘ ’ )

청   한 나 지 청 들 당  9 , (2013. 12. 30. 12150

 개  것  항 단    사립학  원에 한 ) 22 1 2 (

하 사립학 원 항 라 한다  청   본  해하는지 여 다‘ ’ ) 9 .

심 상 항  [ ]

당   개  것(2013. 12. 30. 12150 )

  당원  격 원 거  는 는 공 원 그 22 ( ) ① 

에 그 신   당가 나 동  지하는 다   규 에 

하고 누 든지 당    당원   수 다 다만 다  각  . , 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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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공 원 공 원  또는 지 공 원 공1. 2 ( ) 2 (「 」 「 」 

원  에 규  공 원 다만 통 리 원 원 지) . , , , , , 

원 거에 하여 취 하는 지 단체    수 비, , 

비 비 행 보 원  상 원 산결산특별 원 리특별· · · , · ·

원  원  행 보 원 원  보 비 비  단체, · · , 

원  행 비  단체  책연 원 행 보 원과 고등, · 「

직원  항 항에  원  한다14 ( ) 1 · 2 .」 

고등  항 항에  원  한 사립학  원2. 14 1 · 2「 」 

가공 원   개  것(2008. 3. 28. 8996 )

 운동  지 공 원  당 나 그  단체  결 에 65 ( ) ① 

여하거나 에 가 할 수 없다.

항[ ]

가공 원   개  것(2015. 5. 18. 13288 )

공 원  경 직공 원 란 실 과 격에 라 고 그 2 ( ) “ ”② 

신  보  평생 동안 근 간  하여 하는 공 원  경우에는 그 (

간 동안  말한다 공 원  근 할 것  는 공 원  말하 그 ) , 

는 다  각  같다. 

특 직공 원 검사 공 원 경찰공 원 공 원 공 원2. : , , , , , , 

원 헌 재  헌 연 가 보원  직원과 특수 야  업  , , , 

담당하는 공 원  다  에  특 직공 원  지 하는 공 원

등   개  것(2019. 12. 3. 16672 )‧

직원  학 에는 다  각  원  다19 ( ) .  ① 

등학 학 고등학 고등공민학 고등 술학   특수학 에는 1. · · · · ·

감 수 사  사  다 다만 학생 수가  하  학 나 학  수· . , 100

가 학  하  학   통  하는 규  하  학 에는 감  5

지 아니할 수 다.

각 학 에는 에 하여 필 한 원  다2. 1 .

결정주문

○ 가공 원   개  것  항  가 (2008. 3. 28. 8996 ) 65 1 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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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원   항  공 원 가운  등   항2 2 2 · 19 1

 원  그  단체  결 에 여하거나 에 가 할 수 없다  .’ 

헌 에 다.

○ 청  내지  심 청  각하한다 7 9 .

○ 청  내지  한 나 지 청 들  나 지 심 청   각한 7 9

다.

이유의 요

청  내지  심 청 가 청 간  도과하 는지 여  극 7 9 - 

○ 청  7 내지 는 심 상 항   게  날   경과한 후9 1

 사건 헌 원심  청 하 므  청 들  심 청 는 청 간, 

 수하지 못하여 하다.

당 항  가공 원 항  당 에 한  합헌‘ ’ - 

헌 재 는 헌마 결 에   당2004. 3. 25. 2001 710 (2000. 2. 16. ○ 

  개 고   개   것6269 , 2005. 8. 4. 7683 ) 

 단  에 하여 합헌결  하 고 헌 결6 1 , 2014. 3. 27. 2011 42 

에   당   개 고  (2005. 8. 4. 7683 , 2011. 7. 21. 

 개   것    항 단   본  10866 ) 53 ‘ 22 1 1

규  하여 당원   가공 원 공 원  에 규  2 ( )「 」 

공 원    가공 원   개 고’ (2008. 3. 28. 8996 , 

  개   것    항2010. 3. 22. 10148 ) 84 ‘ 65 1

 당가 에 한  한 에 하여 합헌결  하 다 그 ’ . 

지는 다 과 같다.

과 지원   여   [ ]

 사건 당가  지 항  가공 원  당에 가 하는 것  지함 - 

 공 원  민 체에 한 사  그  실  수행할 수 도  

 립  보 하고 등학  원  당  해 계  향  , ·

지 않도   립  보하  한 것 므  당   수단 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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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  다.

공 원   행 가 직  내  것 지 직   것 지 하  어 운  - 

경우가 많고 공 원  행 는 근 시간 내  하고 민에게 한 , 

향  미 므 직  내  당 동에 한 규 만 는  달 하, 

 어 다 또한 당에 한 지지  거  하게 개  리에  . 

거나 거에   하는 등 한  내  당  동  공 원에게

도 허 므   사건 당가  지 항  해   원 에 하지 않

는다. 

 립 등학  학생들에 한 본  보 라는 공  공-  , ·

원들  한 는 사 에 비해 하므   균  또한 다.

  평등원   여 [ ]

 사건 당가  지 항  등학  원에 해 는 당가   -  ·

지하  학  원에게  허 한다 하 라도 는  지식, 

달 연 능 등 양  간 직  본질과 내 근  태양  다   고 한 , , 

합리  차별 므  평등원 에 지 않는다.

  당가  행 에 한 단  그보다 극  동에 하는 ○ 

당   거나 당  결 에 여하는 행 에도 그   수 

다 그 에   단  변경할 만한 사  변경 나 필  . 

지 않고   취지는  사건에 도 그  타당하므   견해, 

 그  지하  한다. 

가공 원 항  그  단체 에 한  헌‘ ’ – 

가 . 재  남 재  진 재   헌 견, , 

가공 원 항  그  단체 에 한 그  단체 라‘ ’ , ‘ ’○ 

는 한 개  사 하고 어   규 하는 항  , , 

건  규 하는 항에 하여 헌  하는 원  엄격

한  하지 못하 다 에 하여는 나 재  태 재  . , . , 

재  미  헌 견  원   여 과 견   , ‘ ’ 

같  한다. 

여 가공 원 항  그  단체 에 한  어  단체에 , ‘ ’○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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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하는가에 한 집단  태   내 에 근거한 규 므 욱 규‘ ’ , 

는  개  하게 규 할 것  다 그럼에도  항  . 

그  단체 라는 한 개  사 하여 수 에 한 과  ‘ ’ , 

 집행 공 원   단할 험  야 하고 다.

 항  원 에 어 나 지 청 들    결, ○ 

사   해하여 헌 에 는  한 상 과 지원 에 , 

어 나 지 청 들    결사   해하는지 여, 

에 하여는  나아가 단하지 않는다. 

나. 재  태 재  재  미  헌 견, , 

원   여 [ ]

-  가공 원 항  그  단체 에 한  ‘ ’  건  규

하는 항 고 나 지 청 들  ,     결사  

 한하므 엄격한  원 에 합하여야 한다, .

민주주  가에  가 원  든 사  동   다 특  -  ‘ ’ . 

단체는 가 책에 찬 하거나 특  당 나 후보  주 과 우연  · , 

하 만 하여도  격  가진다고 볼 여지가 다.  

가공 원 항  가  등  지 는 상  당 나 그  단체-  ‘ ’

 규 하고 므 언상 당 에 하는 단체만  미하는 것 라, ‘ ’

고 해 하 도 어 다 단체  나 동에 한 어 한 한도 없는 상태. 

에 는 단체  비 단체  별할 수 는  도 할 수 없다‘ ’ ‘ ’ .

공 원   립     립  보 라는  항  -  

 고 하 라도  립 체가 다원  해  가능한 상, ‘ ’ 

 개  에 에 하여 우리 사  원들   해  가, 

지고 다고 보  어 다 는 단주체가 가라 하여도 마찬가지 다. . 

그 다   항  원 에 어 나 지 청 들    -  

  결사   해한다.

과 지원   여 [ ]

-  가공 원 항  그  단체 에 한  공 원  ‘ ’  립

    립  보 하  한 것 므 그  당, 

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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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 항   같  과 아 런  없는 단체  결 에 -  

여하거나 에 가 하는 행 지 지한다는 에  수단  합   

해   지 않는다.

또한  항  가공 원   항  공 원 가운  -  2 2 2 ·

등   항  원 하 원 라 한다  직   없거나 19 1 ( ‘ ’ )

그 지  한 것  볼 수 없는 결  여행   가 행 지 

 지한다는 에 도 수단  합   해   할 수 없다. 

공 원   립  민 체에 한 사  지 에  공직  수행

하는 역에 한하여 는 것 고 원   립  , 

  가 보 는 상 원  본  주체    행사, 

한다고 하여   리가 해 다거나   립  훼

다고 볼 수 없다 원  사  지 에    행사하게  . 

직 수행에 어 도  립  훼 하게 다는 리   경험  

근거는 재하지 않는다 공 원   립     립 에 . 

한 민  신뢰는 직  하여 또는 그 지  하여  립

 훼 하는 행  지하  한 감시  통   마 함   

담보  수 다. 

 항  원에 하여 단체  결 에 여하거나 에 가 하는 행-  

  지함  달 할 수 는 공 원   립   

  립  하거나 체 지 못한 그  하여 원  , 

게 는     결사  에 한 약과 민주  사 과

 개 과  통한 민주주  라는 공 에 생하는 피해는 매

우 크므  항   균 도 갖 지 못하 다, .

 항  과 지원 에 어 나 지 청 들     -  

 결사   해한다.

정당법조항 및 국가공무원법조항  정당 에 관한 부분에 대한 반 ‘ ’

대의견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김기영 재판관 이미선( , , )

과 지원   여 [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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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 가공 원 항  그  단체 에 한 에  살펴본 것처럼‘ ’ , 원

 직   없거나 그 지  한 것  볼 수 없는 결  여행  

 가 행  지하는 것  수단  합   해   할 수 없

다. 가공 원 항  그  단체 에 한 에  살펴본 것과 같‘ ’

 에   균 도 할 수 없다.

당 항  가공 원 항  당 에 한  과 지원 에 -  ‘ ’

어 나 지 청 들  당 립    당가   해한다.

평등원   여[ ]

당   항 단   단 는 고등   항 항에 -  22 1 1 14 1 · 2

 원 하 학 원 라 한다  경우 당    당원   수 ( ‘ ’ )

도  규 하고 다. 

원  사    행사하게  직 수행에 어 도 -  

 립  훼 하게 다고 볼 수 없는  학 원과 동 하다 학생들. 

 민주시민  양 하  한 과 훈  등학 에  루어지·

는 것 므 직  본질 나 내  고 하 라도 당  립 가 과 , ·

하여 학 원과 원  달리 취 할 합리  가 다고 보  어 다.

당 항  가공 원 항  당 에 한  나 지 청 들  -  ‘ ’

평등  해한다.

국가공무원법조항  그 밖의 정치단체 에 관한 부분에 대한 반대 ‘ ’

의견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( , , )

원   여 [ ]

가 가공 원 항  그  단체 에 한 에 하여 규-  ‘ ’

하 는 상  단체 고 그 체  사 가  앞  열거  ‘ ’ , ·

당 다 단  변 하는 경에   과 운  본질  하‘ ’ . 

는 직  동  고 할 가 규  필 한 단체  체, ‘ ’

 미리 열거하는 것  술상 가능하거나  곤란하다. 

늘날 동  당 또는 당   아래 동하는 사람  심  -  

루어지므 특  사  에 한 견  공 하는 것  어 특  당, 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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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특   지지 하는 단체는  뚜 하게 지닌 것  볼 수 ·

다 원   같  단체  결 에 여하거나 가 하는 경우 에 . , 

란  래할 수 고 공 원   립     립 에 , 

한 민  신뢰가 들릴 수 므 는 한 어야 한다, . 

공 원   립     립  언한 헌  취지 가-  , 

공 원 항   그리고  규 들과  계 등  합  고

하 가공 원 항에  가  등  지하는 단체 는 특  당 나 , ‘ ’ ‘

특   지지 하는 단체  그 결 에 여하거나 가 하는 경우 ·

공 원   립     립  훼 할 가능   단

체  한 할 수 다 라  단체  가 지나 게 하다거나 ’ . ‘ ’

 해 에 하여 한   험  다고 보  어 다.

욱  가공 원 항  수 는  민  아니라 원 므 건 한 -  , 

상식과 통상   감  가진 원 라  가공 원 항  단체‘ ’

 미내   해할 수 다.

 항  원 에 어 나 지 청 들      -  

결사   해한다고 볼 수 없다.

과 지원   여[ ]

당   결사  한 므 당 항  가공 원 항  -  , ‘

당 에 한 에  살펴본 거는 가공 원 항  그  단체 에 ’ ‘ ’

한 에도 그   수 다. 

단체  특  당 나 특   지지 하는 단체  그 결 에 -  ‘ ’ ‘ ·

여하거나 가 하는 경우 공 원    립  훼 할 가능

  단체 라고 해 하는 상  항  규  가 지나 게 하’ , 

여 과 지원 에 다고 보 도 어 다.

 항  과 지원 에 어 나 지 청 들     -  

 결사   해한다고 볼 수 없다.

결정의 의의

 사건에  헌 재○ 는 원  단체  결 에 여하거나 에 가 하

는 행  지한 가공 원 항  그  단체 에 한  헌‘ 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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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다고 단한 , 원  당  결 에 여하거나 에 가 하

는 행  지한 당 항  가공 원 항  당 에 한  ‘ ’

헌 에 지 않는다고 단하 다.

○ 가공 원 항  그  단체 에 한  원 에 ‘ ’

다는 재   견 원   과 지원 에 다는 재  3 , 3

 견에 라 헌결  하 다. 

○ 당 항  가공 원 항  당 에 한  가공 원  당‘ ’

   당원  는 것  지하는 것  헌 에 지 않는다고 

단한 헌재 헌마 결   헌재 헌2004. 3. 25. 2001 710 2014. 3. 27. 2011

결  그  지하 다42 .

사립학  원  청  심 청 는 청 간  도과 었다는  각하○ 

어 공 원  청 들  심 청 에 하여만 본안 단  루어 다, .


